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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  례
  제231회 정선군의회(2016. 7. 13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

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7월 29일

정 선 군 수   
정선군 조례  제2512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93명”을 “59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82명”을 

“58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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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 

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
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․면

총 계 594 594

정무직계 1 1

군수 1 1

일반직 계 569 569

4급 1 1

4급 ․ 5급 3 2 1

5급 24 11 2 1 1 9

6급 이하 계 540 540

전문경력관 계 1 1

연구직 계 4 4

연구관

연구사 4 4

지도직 계 20 20

지도관 3 3

지도사 17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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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개 정 이 유

❍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인력 증원,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등 행정

 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❍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
 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593명→594명(증 1명)

    • 집행기관의 총수      : 582명→583명(증 1명)

    •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: 11명(변동 없음)

❍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(별표 3)

  - 4급·5급: 본청(2), 직속기관(1) ⇒ 변동없음

  - 5급: 본청(11), 의회(2), 직속기관(1), 사업소(1), 읍면(9)

    ⇒ 변동없음

  - 6급 이하: (539) ⇒ (540) (증 1명)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정선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

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3명이며, 

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594명---  ---------

-------. 

 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2명   1. ----------------583명

  2. (생  략)   2.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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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231회 정선군의회(2016. 7. 13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

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7월 29일

정 선 군 수   
정선군 조례  제2513호

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

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

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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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]

<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>

사무소의 명칭 소  재  지

정선읍사무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31

고한읍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

사북읍사무소 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

신동읍사무소 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

화암면사무소 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

남면사무소 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

여량면사무소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

북평면사무소 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

임계면사무소 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

개 정 이 유

❍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, 고

한읍사무소 명칭 변경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(도로명주소) 변경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

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❍ 제명 “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”를 “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

재지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
❍ 조례의 목적 조항 신설(안 제1조)

❍ 고한읍사무소 명칭을 “고한읍 행정복지센터”로 변경(안 제2조)

❍ 읍면사무소 소재지(번지)를 도로명주소로 변경(안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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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   칙
  2016년도 제5회 정선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정선군 지방 공무원 

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 7월  29일

정 선 군 수   
정선군 규칙  제1272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

개 정 이 유

❍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인력 증원,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

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,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❍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･직렬별 정원 조정(별표)

  - 총 593명 ⇒ 총 594명(증1명) 

❍ 조정내역

  - 분야별: 사회복지 인력보강(증1명)

  - 부서별: 고한읍(증1명) ⇒ 맞춤형복지담당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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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]

정선군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(제2조관련)

직종별 직급별 직       렬     별 계 본 청
의  회

사무과

직속

기관
사업소 읍 면

합           계 594 289 11 88 23 89 94

정    무    직 1 1 　 　 　 　 　

일    반    직 569 283 11 69 23 89 94

지    도    직 20 3 0 17 0 0 0

연    구    직 4 2 0 2 0 0 0

정    무    직 1 1 　 　 　 　 　

일

반

직

4급 지방서기관 1 1 　 　 　 　 　

4급·5급 지방서기관ㆍ행정사무관 2 2 　 　 　 　 　

　
지방서기관·행정사무관·농업

사무관·시설사무관
0 　 　 　 　 　 　

　
지방기술서기관·보건·간호·

의료기술사무관
1 　 　 1 　 　 　

　 소      계 24 11 2 1 1 4 5

　 행정 5 3 2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사회복지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시설 4 4 　 　 　 　 　

5급 행정ㆍ농업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환경ㆍ녹지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환경ㆍ시설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행정ㆍ농업ㆍ사회복지ㆍ시설 6 　 　 　 　 4 2

　 행정ㆍ농업ㆍ환경ㆍ시설 1 　 　 　 　 　 1

　 행정ㆍ농업ㆍ녹지ㆍ시설 2 　 　 　 　 　 2

　 의무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소      계 129 73 3 10 5 18 20

　 행         정 47 28 3 　 1 6 9

　 세         무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전         산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농         업 3 3 　 　 　 　 　

6급 녹         지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시         설 10 10 　 　 　 　 　

　 환         경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사회복지 1 　 　 　 　 1 　

　 행정ㆍ세무 5 3 　 　 　 2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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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 행정·사회복지 7 4 　 　 　 3 　

　 행정ㆍ농업 5 1 　 　 　 　 4

일

반

직

　 행정ㆍ녹지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전산 1 　 　 　 　 　 1

　 행정ㆍ공업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보건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보건ㆍ식품위생ㆍ간호ㆍ의료기술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행정ㆍ환경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시설 5 4 　 　 　 1 　

　 농업ㆍ수의 1 1 　 　 　 　 　

6급 농업ㆍ시설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농업ㆍ시설ㆍ녹지 　 　 　 　 　 3 　

　 시설ㆍ공업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공업ㆍ농촌지도사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농업ㆍ농촌지도사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·농업·녹지 　 　 　 　 　 1 　

　 행정·농업·사회복지 2 　 　 　 　 1 1

　 행정ㆍ환경ㆍ공업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행정ㆍ환경ㆍ보건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행정ㆍ농업ㆍ시설ㆍ녹지 5 　 　 　 　 　 5

　 방송통신ㆍ전산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보건ㆍ간호ㆍ의기 4 　 　 4 　 　 　

　 보건진료 3 　 　 3 　 　 　

　 운전 ㆍ기계운영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사무운영 ㆍ시설관리 2 1 　 　 1 　 　

　 소     계 176 97 1 23 7 23 25

　 행     정 54 33 1 　 　 8 12

　 세     무 8 7 　 　 　 　 1

　 사회복지 9 4 　 　 　 3 2

7급 전     산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공     업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농     업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녹     지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보     건 8 　 　 8 　 　 　

　 　 의료기술 3 　 　 3 　 　 　

일 　 간     호 4 　 　 4 　 　 　

　 환     경 4 2 　 　 2 　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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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

직

　 시       설 22 15 　 　 1 2 4

　 방송통신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세무 4 1 　 　 　 3 　

　 행정ㆍ전산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사회복지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공업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농업 9 1 　 　 　 3 5

　 행정ㆍ보건 1 　 　 1 　 　 　

7급 행정ㆍ환경 5 4 　 　 1 　 　

　 행정ㆍ시설 7 5 　 　 1 1 　

　 행정ㆍ방재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전산ㆍ방송통신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농업ㆍ수의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의료기술ㆍ간호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보건ㆍ간호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보건진료 4 　 　 4 　 　 　

　 토목운영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통신운영 0 　 　 　 　 　 　

　 기계운영 3 　 　 　 　 2 1

　 운      전 4 3 　 1 　 　 　

　 사무운영 3 1 　 　 1 1 　

　 운전ㆍ기계운영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통신운영ㆍ전기운영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사무운영ㆍ시설관리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소     계 133 64 3 21 7 22 16

　 행      정 31 18 1 　 1 6 5

　 세      무 2 2 　 　 　 　 　

8급 사회복지 6 2 　 　 　 2 2

　 전       산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공       업 4 2 　 　 2 　 　

일

반

　 농       업 4 1 　 　 　 2 1

　 녹       지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보       건 0 　 　 　 　 　 　

　 의 료 기 술 3 　 　 3 　 　 　

　 간       호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 환       경 2 1 　 　 1 　 　

　 시     설 17 10 　 　 1 4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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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

　 방송통신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방재안전ㆍ환경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세무 6 1 　 　 　 4 1

　 행정ㆍ사회복지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전산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공업 4 4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농업 2 1 　 　 　 　 1

　 행정ㆍ보건 2 　 　 2 　 　 　

　 행정ㆍ환경 1 　 　 　 1 　 　

8급 행정ㆍ시설 7 3 　 　 　 　 4

　 공업ㆍ시설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보건ㆍ약무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보건ㆍ간호 6 　 　 6 　 　 　

　 간호ㆍ의기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환경ㆍ녹지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행정ㆍ사회복지ㆍ전산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보건ㆍ간호ㆍ의기 3 　 　 3 　 　 　

　 보건진료 4 　 　 4 　 　 　

　 토목운영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전기운영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시설관리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운      전 5 　 1 　 　 4 　

　 속      기 1 　 1 　 　 　 　

　 소     계 102 35 2 12 3 22 28

　 행    정 19 5 　 　 　 6 8

　 세    무 3 　 　 　 　 　 3

　 　 사회복지 15 5 　 　 　 4 6

　 　 사     서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공     업 3 2 　 　 1 　 　

　 　 농     업 5 2 　 　 　 2 1

　 　 녹     지 1 1 　 　 　 　 　

일 　 환       경 2 2 　 　 　 　 　

　 보     건 5 　 　 5 　 　 　

　 식품위생 1 　 　 1 　 　 　

　 시     설 3 2 　 　 　 1 　

　 행정ㆍ시설 1 1 　 　 　 　 　

9급 전산ㆍ방송통신 2 2 　 　 　 　 　



제393호                    정  선  군  보                 2016. 7. 29.(금)

- 11 -

반

직

　 시설ㆍ전산 1 1 　 　 　 　 　

　 토목운영 3 3 　 　 　 　 　

　 전화상담운영 0 　 　 　 　 　 　

　 전기운영 1 　 　 　 1 　 　

　 기계운영 3 　 　 1 　 1 1

　 열관리 운영 0 　 　 　 　 　 　

　 운      전 17 2 1 4 1 4 5

　 사무운영 12 6 　 1 　 3 2

　 시설관리 4 　 1 　 　 1 2

　 통신운영ㆍ전기운영 0 　 　 　 　 　 　

소        계 1 0 0 1 0 0 0

전문경력관 나군(농기계교관) 1 　 　 1 　 　 　

지

도

직

지도직 소계 20 3 0 17 0 0 0

4급상당 농촌지도관 1 　 　 1 　 　 　

5급상당 농촌지도관 2 　 　 2 　 　 　

6급상당 농촌지도사 17 3 　 14 　 　 　

연

구

직

연구직 소계 4 2 0 2 0 0 0

6급상당

학예연구사 1 1 　 　 　 　 　

기록연구사 1 1 　 　 　 　 　

농업연구사 2 　 　 2 　 　 　


